
기존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이였던 기한이 7일로 변경 됩니다.

1.소방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한 변경(제19조)

2020년
소방점검법령의
개정

2 0 2 0년  8월  1 4일  부터  시행되는

✓ 점검후 보고서 제출기한 7일로 변경

✓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

기존 

-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m² 이상.

  (아파트 5,000m² 이상, 11층 이상)

2.소방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(제18조 별표)

개정후

-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

-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m² 이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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✓ 2020년 :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 실시.

✓ 2021년 이후 :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 실시. 이후 6개월

    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실시.

*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8월 

경과규정

2 0 2 0년  8월  1 4일  부터  시행되는

개정법령  관련

소방시설법 제19조 및 별표1

✓ 2020년 :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 실시. 이후 6개월이

 

 

*사용승인일이 9월에서 12월 

 

전화문의 : (주)제일소방방재 T.1644-35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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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실시.

- 사용승인일 전 작동기능점검을 미리 실시하더라도 해당 월에 

    종합정밀점검 실시

✓ 2021년 이후 : 상동

 


